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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이트 접속차단 사각지대 해소기반 마련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방통위’)는 국내에 데이터를 임시저장

하는 서버를 설치·운영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불법정보의 유통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

통신망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23.12.20. 국회 본회의 통과)이 1월 16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류희림)의 심의·의결을 거쳐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인터넷사이트 등에 대한 접속차단 조치가 이루어지더라도 사이트 

운영자가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 등을 이용함에 따라 데이터가 네트워크

상에 분산되어 있을 경우 해당 불법정보에 국내 이용자가 우회하여 접근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 콘텐츠전송네트워크(Contents Delivery Network) : 원본 내용을 복제해 네트워크상에
복수 설치하고 접근을 분산시킴으로써 콘텐츠에 대한 접근을 효율화하는 서비스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사업자는 임시

저장 서버의 불법정보에 대한 신속한 접근제한, 불법정보 게재자에 유통금지 

요청, 관리실태 자동기록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해당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홍일 위원장은 “이번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통해 저작권 침해 콘텐츠뿐만 

아니라 마약·도박 등 불법정보에 대한 접속차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인터넷에서 불법정보를 근절하기 위한 법·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을 

면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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